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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9-2판)」 개정 안내

1. 정부조직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변경

됨에 따라, 질병대응센터와 검역소 간 유기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「코로나바이러스

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9-2판)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.

2. 질병대응센터 및 검역소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검역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검역소는 공 · 항만 관계기관에 지침을 공유하여 코로나19 다부처 협력 대응이 원활하게

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변경사항>

가. 질병관리청 조직명 변경에 따른 명칭 및 관련 서식 변경

나. 진단검사 수행기관을 검역소에서 질병대응센터로 변경

-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로 검사 의뢰

다. 확진자 통보 프로그램이 구축됨에 따라 지자체로 통보 방법 변경

- (기존) 공문을 통해 통보 → (변경) 시스템을 통해 통보

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9-2판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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